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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행정법원, 민원대책마련을 이유로 공사 중지시킬 수 없어 
 

동대문구청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

자,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공사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10월 11일 시공사의 “공

사중지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게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

라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공사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이웃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시설물이 인접지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이나, 일시적으로 소음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실도 공사중지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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